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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가합 양2014 1611

원 고 주식회사○○○

고 주식회사 ◇◇◇

변 종 결 2014. 6. 12.

판 결 고 2014. 6. 26.

이 사건 소송 청주지 법원 차 양 사건 자 지 명1. 2014 1462 2014. 4. 11.

이 써 종료 었다2014. 4. 29. .

회생회사 주식회사 리인 지 명 에 자2. 2014. 4. 28.♧♧♧ ☆☆☆

이 신청 각 다.

소송종료 이후에 생 소송 용 회생회사 주식회사 리인 이 부3. ♧♧♧ ☆☆☆

담 다.

고는 원고에게 원 돈에 여 이 사건 지 명 본 송달일 다386,696,103



- 2 -

날부터 다 갚는 날 지 연 에 돈 지 라20% .

사실1.

다 과 같 사실 상 명 다.

가 원고는 고를 상 채권양 지 구 는 지 명 신. 2014. 4. 10.

청 다 그 신청원인 요지는 다 과 같다. .

원고는 주식회사 부터 주식회사 고에‘ 2014. 4. 2. ♧♧♧ ♧♧♧

원 상당 품 채권 양 았다 그런데 고가 품 채권386,696,103 .

변 지 아니 고 있 므 그 지 구 다’

나 이 법원 차 채 자 고 는 채권자 원고 에게. 2014. 4. 11. 2014 1462 ‘ ( ) ( )

원 이에 여 지 명 본 송달일 다 날부터 다 갚는 날 지 연386,696,103

계산 돈 지 라는 내용 지 명 이 이 사건 지 명 이라20% ’ ( ‘ ‘

다 고 지 명 본이 고에게 송달 었다) , 2014. 4. 14. .

다 그런데 주식회사에 여 회생 차가 개시 었고 회생회사. 2014. 4. 22. ,♧♧♧

법 상 리인 독 사건에 여 채 자는2014. 4. 28. ‘ 2014.♧♧♧ ☆☆☆

지 명 본 송달 았 나 이에 불복 여 이 신청 합니다라는 내용4. 14. ’

이 법원에 이 사건 지 명 에 이 신청 다.

판단2.

지 명 채 자가 지 명 송달 날 부터 주 내에 법 이 신청2

지 않 면 이 신청 간 도과 다 민사소송법 조 조 편 지( 470 , 474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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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에 여 이 신청 있는 자는 채 자이며 같 법 조 항 채( 469 2 ),

자가 아닌 자가 지 명 에 이 신청 경우 그 이 신청 부 법 므

법원 이를 결 각 여야 다 같 법 조 항( 471 1 ).

이 사건에 여 살 건 회생회사 법 상 리인 이 사건 지, ♧♧♧ ☆☆☆

명 채 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지 명 에 여 이 신청 다 따라.

이 신청 부 법 고 이 사건 지 명 고가 지 명 송달 날인,

부터 주 내인 지 법 이 신청 지 아니 므2014. 4. 14. 2 2014. 4. 28.

이 신청 간이 도과 에 었 며 이 사건 소송 지 명2014. 4. 29. ,

이 써 종료 었다 것이다.

결3.

따라 회생회사 리인 이 사건 지 명 에 이 신청 부♧♧♧ ☆☆☆

법 므 이를 각 고 이 사건 소송 지 명 이 써 종료 었다고,

것이므 주 과 같이 판결 다.

재판장 판사 조미연

판사 인

판사 희


